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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

제출년월일 :2009.11. .

제 출 자 :평 창 군 수

1.제안이유

2010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

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주요골자

가.2010년도 평창군기금운용 규모는 총 5개 기금 5,912백만원으로

전년대비 743백만원이 증 되었음.

나.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 :천원)

기 금 명 2010년계획액 전년도계획액 증감(△)

합 계
10,911,366

(5,912,472)

5,168,718

(5,168,718)

5,742,648

(743,754)

평창군식품진흥기금 109,713 109,936 △223

평창군사회복지기금 3,935,067 3,809,850 125,217

평창군재난관리기금 842,192 748,932 93,260

평창군체육진흥기금 1,025,500 500,000 525,500

평창군통합관리기금 4,998,894 0 4,998,894

3.관계법령

가.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.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

전까지,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,시ㆍ군및 자치구의

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

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

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출납폐쇄 후

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

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

얻어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

증액하거나,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제127조 (예산의편성 및 의결)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관계법령 발췌서


